
붙임 3  「기계설비법 시행규칙」 별표 1

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(제8조 제1항 관련)

구분 선임대상 선임자격
선임

인원

1. 영 제14조 제1항 

제1호에 해당하는 

용도별 건축물

가.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

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

나.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
만제곱미터 미만

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

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

다.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
3만제곱미터 미만

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

라.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
만5천제곱미터 미만

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

2. 영 제14조 제1항 

제2호에 해당하는 

공동주택

가. 3천세대 이상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

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

나.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

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

다.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

라.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

마.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
중앙집중식 난방방식(지역난방방식
을 포함한다)의 공동주택

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

3. 영 제14조 제1항 

제3호에 해당하는 

건축물 등 (같은 항 

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

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)

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

물등(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

는 건축물은 제외한다)

건축물의 용도, 면적, 특성 등을 

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

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

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

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

1

#. 비고

1. 위 표에서 "선임자격"이란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

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초급 이상

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.

  가. 제1호 및 제2호: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람

  나. 제3호: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
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에서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

2.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

건축물 등 이 둘 이상 있고, 그 관리에 관한 권원(權原)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

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

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.


